
캠퍼스안전,
지키면모두가안전합니다.

소화설비 앞 물건 적치 금지 비상구, 계단, 복도, 옥상 출입구 등
통행로 차단 금지

분전반 앞 물건 적치 금지 흡연구역 외 흡연 금지

문어발식 전기 멀티탭 사용 금지 위험물질•폐기물 방치 금지

물건 적치 시 화재 대응이
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▶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

통행로 차단 시 대피가
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▶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

긴급 상황 시 전기차단 등의
안전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

흡연구역 외 흡연은
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▶국민건강증진법 제9조

탄 자국, 먼지, 접지 여부 확인 후
즉시 교체해야 합니다.

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

학교 지정 절차에 따라
신속히 폐기해야 합니다.

▶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

안전관리센터
Center for Safety Management


